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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민 전 사무관,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되어야 

1. 신재민 전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의 제보는 부패방지법(제66조 제3항)과 공익신고

자보호법(제14조 제3항)에 의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고, 공익제보자로서 

보호되어야만 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‘참여연대’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이 

지나치다던 입장을 돌연 바꾸어 그가 공익제보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. 그렇다면 도

대체 누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되어야한다는 것인가? 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단

초를 제공한 고영태는 ‘의인’으로 추켜세우면서 ‘공익제보위원회’까지 만들지 

않았는가?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‘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’를 대선공약으로 내

걸었고, 정권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를 100대 국정과

제에 포함시키기까지 했다.    

2. 신재민 전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은 부패방지법(제56조) 및 공익신고자보호법(제7

조)에 명시되어 있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내지 공익 신고의무를 다 하였다. 그러나 

현 정권은 오히려 이들을 ‘공무상 비밀 누설죄’ 및 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

률위반’으로 즉시 고발까지 하였고, 여당의원들은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까지 경

쟁적으로 내놓았다. 그로 인해 공직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한 신 전 사

무관은 신변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였다. 이러한 부조

리에 국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.  

3. 이에 우리 한변은 공직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 정권에게 이들의 신변을 보

장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핵심의혹인 불법사찰과 사퇴강요, 적자 국채 발행 압력 

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하는 바이다. 현 정권이 이들을 

고발한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. 우리는 신 전 사무관과 김

태우 수사관에 대한 고발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,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

동한 젊은이를 핍박하는 현 정권의 범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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